
별첨7  장애인·중증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기준 안내

□ 편의제공 대상

우리 재단 응시자 중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,
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나,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

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

- 시각·지체·뇌병변·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

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

□ 편의제공 신청방법

장애인·중증장애인 편의제공 대상자 중 희망자는,

- 지원서 접수기간에 장애유형별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신청

- 필기시험·면접시험 대상자가 되면, 안내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, 상이등급이

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,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

- 담당자가 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 여부 개별 통보

□ 편의제공 유의사항

- 하단의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을 참고하여,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

여부, 편의제공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

하시기 바랍니다.

-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

지원서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로 전문의의 면허번

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,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·통

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(통원)치료확인서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


□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

전형단계 장애유형 및 정도 편의지원 내용

필기시험

지체장애

상지

- 시험시간 연장

-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

-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

하지 -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

뇌병변장애

- 시험시간 연장

-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

-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

시각장애
-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

-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

청각장애
-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

-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

면접시험

지체장애

상지
- 면접과제지 확대 제공

-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
하지 
- 면접장 내 이동 지원

-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
뇌병변 장애

- 면접장 내 이동 지원

- 면접과제지 확대 제공

-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
시각장애
- 면접과제지 확대 제공

-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
청각장애

- 안내사항 등 서면 제공

- 통역사(수화) 동반 허용

- 보조공학기기(인공와우 등) 착용 허용

-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

